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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>

<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(교육세·농특세 반영)율>

* 2020.8.12.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, 2020.7.10.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

⊙ 분양권·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님(실제 주택취득 때 부과)
   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
⊙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상속주택을 산정 안함

구      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·(개인)4주택~
   조정대상지역 1~3% 12% 12%

12%
8%(※일시적2주택제외)

非조정대상지역 1~3% 1~3% 8%

cafe.daum.net/transtax/RNYx/2

* 2020.8.12.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, 2020.7.10.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

구      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·(개인)4주택~
   조정대상지역 1.1%~3.5% 12.4%,13.4% 12.4%,13.4%

12.4%,13.4%
8.4%,9%(※일시적2주택제외)

非조정대상지역 1.1%~3.5% 1.1%~3.5% 8.4%,  9%

지방세법 제13조의 2 [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(2020.08.12.신설)]
① 세대의 기준 →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 [ 세대의 기준(2020.08.12 신설) ]

②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, 분양권, (주거용)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지?
   - 입주권,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,
   - (주거용)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*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
* (주거용)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(공시지가)의 합 

③ 조정대상지역 주택 3억원(시가표준액)이상 증여 → 12%(12.4%,13.4%)
    다만,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

④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, 조합원입주권,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
    주택, 조합원입주권,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(2020.08.12 신설) →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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